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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잡히면 그만?” 소액이라도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

-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원을 체불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수사망 회피 

  고용노동부가 1. 15.부터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은 1. 24.(수),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 씨(5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이번 사건의 임금체불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명을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로 경제생활(휴대전화, 금융계좌 등)을 영위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된 전력이 다수 있었는데, 계속적인 도피생활로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피해근로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봉쇄한 사건도 
있었던 데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체불하고도 시기별･지역별로 거짓 신상을 달리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이력이 있다.
   * [공소시효 만료 내역] 고소사건 2건, 피해근로자 5명의 16,631,620원

  또한, ㄱ 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데,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을 경우 학습된 법행 수법을 이용한 재범･도주의 
우려가 상당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전주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경환 전주지청장은 “이 사건 구속은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로서 고용
노동부는 앞으로도 임금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도주하는 체불사업주에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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